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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를 둘러싼 동향

에도 막부 출범

1603년
게이초 8년

쇄국령

1633년
간에이 10년

1868년
게이오 3년

1868년
메이지 원년

1871년
메이지 4년

왕정 복고 
대호령

메이지 
정부 수립

번(藩)을 
폐지하고 
현(県)을 설치

1904년 2월 8일
메이지 37년

일러 전쟁 
개전

1905년 9월 5일
메이지 38년

일러 전쟁 종결

1939년
쇼와 14년

제2차 세계 대전 개전

1950년 6월
쇼와 25년

한국 전쟁 발발

1951년 9월
쇼와 26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45년 8월
쇼와 20년

포츠담 선언 수락
: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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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메이지 33년)에도 시대 1905년(메이지 38년) 1945년(쇼와 20년) 195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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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벌목과 어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케시마도 이용되게 됨

오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은 다케시마에서의 
사업에 대해 막부 최고 
관직인 로주(老中)의 
비공식적인 승낙을 얻음

다케시마에서도 막부 공인하에 도항,
 강치잡이, 전복 채취 등이 이루어짐

강치 어업자가 관유지 
사용 청원을 시마네현에 
제출(대략 5년마다 계속)

1906년-

오오야 가문이 울릉도에서 조우한 
조선인 2명을 데리고 돌아옴

1693년

막부가 오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울릉도 도항 허가

1618년(1625년)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

1696년

다케시마의 명칭을 정하고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 
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

1905년 1월 28일

오사카 광산 감독국이 
신청자에게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권을 허가

1939년 6월 6일

포츠담 선언 수락
1945년 8월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의 명칭과 
소관을 고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관유지 대장에 등록

1905년 5월

1849년

시마네현이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외 3명에게 강치 어업을 허가. 감찰 1장 교부

1905년 6월 5일

강치 어업자에게 관유지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

1906년-

시마네현의 허가하에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 해조와 조개류 채취 등이 
이루어짐

다케시마에서 여러 사업자에 
의해 강치잡이 등이 이루어짐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우리들(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됨

항복 문서 조인
일본 선박의 이동 금지
(SCAPIN-1)

1945년 9월 2일

각종 제한

GHQ 설치
1945년 10월 2일

다케시마를 극동 공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

1947년 9월/1951년 7월

다케시마를 폭격 
연습장으로 재지정

1951년 7월

일한 정부 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표면화됨

1952년 1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1954년 9월 25일

점령하에서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이동이 

크게 제한됨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행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외 일부 도서로 

한정되어 다케시마를 포함한 영역이 

제외됨(SCAPIN-677 등)

다케시마 도항을 
명목으로 울릉도에 
도항한 자가 사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발생

프랑스의 포경선이 
다케시마를 ‘발견’. 
서양에서 리앙쿠르 
바위로 불리게 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이 본격적으로 진행

1951년 3월-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킴. 일본 외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은 이 선언에 대해 공해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일본은 다케시마에 관한 한국의 요구에 

강력히 항의. (1952년 1월 28일)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의 일부로서 포기할 

도서에 다케시마

(Dokdo)를 추가할 것을 

미국에 요구

1951년 7월 19일여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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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1951년 9월 8일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거부

1951년 8월 10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1952년 4월 28일

1953년 7월 12일-

순시선에 대한 총격 등 
사건 발생
한국인이 불법으로 상륙해 

있던 다케시마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총격과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

1954년 6월 11일

이후 다케시마가 

한국에 불법 점거됨

이후 1962년, 2012년 8

월에 제안. 한국은 모두 

거부함

각종 제한 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점령하에서의 각종 제한도 해제됨.

단, 다케시마는 일미 안보조약에 근거해 폭격

훈련 구역으로 다시 지정되었다가(1952년 7

월) 약 8개월 후에 해제됨(1953년 3월)

미국, 영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에 남겨졌다고 인식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케시마의 대여를 청원

1904년 9월 29일

시대 구분 I 시대 구분 IV시대 구분 III시대 구분 II
일본인의 다케시마 이용 시마네현 편입과 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등의 행사 연합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취급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와 우리나라의 항의

조약 초안 작성에 참여한 
국가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공유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에 
대해 일본과 각국이 항의

※이른바 ‘러스크 서한’

자료 예:
도쿄 주재 영국 대사관의 보고(1953년)
밴 플리트 특명 대사 보고서(1954년)

1836년

울릉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조선이 교섭

1693년

한국에 의한 ‘해양 주권 선언’평화조약 초안에 
대해 요구

한국이 해양경찰대를 
다케시마에 파견

나카이 요자부로 등이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 설립(등기)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가 
진행됨(경쟁 상태가 됨)

1905년19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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